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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" (판례, 99두6439)
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
[대법원 2000. 2. 25. 99두6439]
 
【판시사항】

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(起業利益)을 그 수용손실

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 
 
【판결요지】

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

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(이른바 수용손실)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

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.

 
 
【참조조문】

토지수용법 제47조, 제53조,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

 
 
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(공1998하, 2526)

 
 
【전문】

【원고,피상고인】 원고 1 외 2인 (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)

【피고,상고인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(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)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1999. 4. 21. 선고 98누16 판결

【주문】

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유】

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(주소 1 생략) 전 270㎡(이

사건 '잔여지'라고 한다)와 (주소 2 생략) 전 193㎡ 및 (주소 3 생략) 전 46㎡(이 사건 '수용지'라고 한다)는 원고들이

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, 피고 서

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

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㎡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,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

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

다고 판단한 끝에,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

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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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,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

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.

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

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(이른바 수용손실)과 상계할

수는 없는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)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

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.

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 

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

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용우(재판장) 김형선 이용훈(주심) 조무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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